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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Y

Windpowerbusinesshasrestrictionsonlocatingeventhoughitimpactsits

nation's economy.While the accumulated capacity ofworld wind power

generationreach283GW,Koreahasonly0.17% ofit.Thisstagnantofkorean

windpowerbusinessisbecauseittakeslongtimeoninitialdevelopingphase

tosearching forthesuitablelocationswhichhasenoughwindspeed,and

there are many restrictions in licensing due to complex procedures and

regulationsuntiltheinstallation.

InordertoinvigoratewindpowerbusinessinKorea,itshouldbelicensed

throughthelanddevelopmentauthorizationprocedurewhichissimplerway

thanothers.Incaseofthesiteover30,000㎡ inmountain,itisdifficultto

negotiate with Korea Porest Service through the land development

authorizationprocedure.Evenifthesiteisunder30,000㎡,wecannotget

permissionforbuildingdrivewaytothewindpowersitethroughthecity

managementplanauthorizationprocessnotthelanddevelopmentauthorization

procedure. 「The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Influence Evaluation of

On-shoreWindturbine(Plan)」 whichMinistryofEnvironmentisworking

outcovers many contentsthatrestrictwind turbine installation such as

adopting index ofchangesingeographicalfeatures,limitationoflengthof

windfarm,rulesofseparationdistancebetweensites,andstrictinstructions

forenvironmentalimpactstudy,etc.

Thisstudy analyzesthoseissuesandsuggestsideasforrevising relative

lawsand theguidelineforenvironmentalinfluenceevaluation in orderto

promote the growth ofwind powerbusiness in Korea.Itis considered

reasonable to extend using period in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Actto20years,allow thelanddevelopmentauthorizationprocedure

if the site in under 200,000㎡, and revising 「The Guidelines for

EnvironmentalInfluenceEvaluationofOn-shoreWindturbine(Plan)」.The

index ofchangesin geographicalfeaturesshouldberevisedoreliminated

sinceitisnotsuitableforwindfarm inmountains.Regardingregionsforthe

majorevaluating area,itisnecessary to follow standardswhich already

applied in otherregulations.Environmentalimpactstudy foranimalsand

plants is considered to be eliminated or limited for the environmental

influence evaluation business which ofgeneration capacity is more than

100MW.Limitationoflengthandrulesofseparationdistancebetweenwind

farmsareunsuitableforgeographyofKorea.Theassessmentcommitteeof

on-shorewind turbinedeveloping businessisnotnecessary sincesimilar

committeeisexists.Alsoenvironmentalsiteconsultingregulationshouldbe

revisedsothatwecanconsultin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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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급 의무(RPS제도)를 법제화 하였다.현재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13개 의무공급자는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

로 공급해야 하며 2014년에는 11,578G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부

담을 안고 있다[1].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 중 하나이며 기술적

인 성장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풍력발전이 가진 친환경적인

상징성과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의 입지는 제한적이다.풍

력발전기는 양질의 바람이 필수적인데 육상풍력이 가능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

역은 백두대간을 포함한 산악지형이다.국내의 육상풍력은 산지 능선부를 대상으

로 입지선정이 이루어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해발 지역에 해당한다.육상풍력이

가능한 단지는 생태우수지역에 해당하며 동·식물상 보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산지훼손이

이루어지고 환경적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의 세계 풍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풍력발전 누적용량

은 318GW에 달한다[2].백두대간을 기둥으로 정맥,지맥,능선의 산지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설치용량은 상당한 풍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과 인허가 등으로 풍력설치가 계류되어,세계 풍력발전 설치

용량의 약 0.17% 수준인 561MW에 불과하다[3].풍력발전 기자재사는 Track

Record미확보로 인해 해외진출이 막혀 있으며,관련 중소기업은 도산 직전에 직

면해 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육상풍력 인허가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하고 있으며,그 결

과 2012년 당시 53개 풍력단지,약 1.8GW가 인허가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당시 정부에서는 국내 풍력발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상풍력발전 입지



- 2 -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제약조건과 정부기관의 입장차로 인해 현

재까지도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은 뒤처지고 있다.환경부에서는 육상풍력 인

허가에 대한 지침을 위해 환경성평가 지침(풍력발전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을 제

정중이며,산림청은 육상풍력 진입도로에 대한 산지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이러

한 인허가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도퇴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지관리법의 면적제한 및 사용기한에 따른 풍력 건설의 문제점,

풍력발전 진입도로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또한 지형에 대한

지형변화지수 3.0미만 지침과 사업단지의 5㎞ 길이 제한,인근 풍력발전단지와

10㎞ 이격 지침 등 환경부의 환경성평가 지침(안)을 실제 풍력단지에 적용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에 맞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육상

풍력 인허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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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풍력건설 인허가 절차

1. 인허가 기본 절차

풍력사업자는 풍력건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하며 한국전력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후 인허가 방향을 선

택해야 한다.산업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종료된 이후 공사계획인가·

신고를 거쳐 건설이 이루어진다.건설이 종료된 후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

사)와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상업운전이 시작될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

산업부/지방자치단체

송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한국전력거래소

 인허가방향 선택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산업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획인가·신고

산업부/지방자치단체

풍력발전소 준공

사업자

그림 4풍력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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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허가 방향 선택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이후 사업자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

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인허가 중 1개의 인허가로 진행해야 한다.

풍력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전원개발사업으로 진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전원

개발사업으로 인허가가 추진되려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며,다

른 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인 풍력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

허가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4].

구 

분

전원개발 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법령 전촉법 제5조 국계법 제55조 국계법 제24조

승인 산업부장관 시장/군수 시·도지사

주요

내용

 전력수급계획 반영 필요

� 토지 수용재결 효과

� 정부추진으로 민원상대 용이

� 관계기관 협의에 소극적

� 인허가 기간 : 1년 이상

� 개발규모가 소규모 일 때

 -  30,0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심의 필요

� 절차가 간단

� 인허가 기간 : 약 6개월

� 사업면적이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

� 토지 수용재결 효과

� 절차가 다소 복잡

� 인허가 기간 : 1년 이상

표 1법령에 따른 인허가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풍력건설에 따른 인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인허가로 진행할 수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개발행위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 방향을 정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는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인허가 소요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풍력사업자는 개발행위 인허가로 진행하기를 희망하게 된다.개발행위허가 승인

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교통성 검토,문화재 지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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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연경관 영향심의 등이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가 완료되어야 한다[5].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

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이 중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뜻한다.풍력건

설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2)산지사용허가

인허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이와 더불어 사업별 필요시 진행

해야할 인허가는 관련법규에 의한 의제의 여부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공유수면

점·사용허가,농지전용허가·협의,도로점용허가,산지전용협의,소하천 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건축허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풍력을 건설하려는 부지가 국유림(산림청 관할)일 경우 산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하며 현행 산지관리법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20년 동안 풍력발전기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다.

풍력건설을 위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기간 동안만 인정해 주고 있으며 허

가기간 종료 후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진입로 및 풍력발전기 연결도로는

풍력건설 및 운영기간인 20년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현

행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일시사용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영구도로(법정도로)로 진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법

정도로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필요하다.즉,인허가 절차가 간단한 개발행위허가 절

차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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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인허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협의과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환경영

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문화재지표조사 등이 있다.

이중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하도록 작성

및 협의하는 규정이다.자연환경보전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1)환경영향평가 구분

기존에는 풍력의 경우 100MW이상의 단지(현재까지 없음)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외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인허가 방향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눠지게 되었다.개발행위허가로 진

행하게 되는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그 외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된다[6].

구

분

기존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

 � 에너지 개발 기본계획 

 � 도시의 개발 기본계획

 � 보전지역에서의 개발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개발·사업계획을 통합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실시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

   (풍력 100 MW 미만)

 � 보전관리지역 : 5,000 제곱미터 이상

 � 생산관리지역 : 7,500 제곱미터 이상

 � 계획관리지역 : 10,000 제곱미터 이상

 � 농림지역     : 7,500 제곱미터 이상

 � 자연보전지역 : 5,000 제곱미터 이상

 � 태양력·풍력: 100 MW 이상

 � 해양소수력: 30 MW 이상

절 차

 � 평가준비서작성 → 평가협의회심의(Scoping) → 초안작성 

   → 공고·공람, 설명회 개최(필요시 공청회 개최) → 주민의견 수렴 → 수렴결과 공개

   → 평가서작성 → 협의요청

표 2 환경영향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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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환경보전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

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및 생태자연도(산,하천,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

1등급 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개발에 제한을 받는다[7].표 3과 표4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고 생태자연도의 例는 그림 2와 같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이에 따라 백두대간

최소화를 고려하여 입지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8].

환경부는 이러한 법적 규제 외에도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구.육상풍력 입

지 가이드라인)을 제정중이며,이는 국내풍력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구   분 설    명 비 고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생태경관 완충보전구역 � 핵심구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조류보호지역이 아닌

일반식생지역

사업협의 가능생태경관 전이보전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지역

표 3 생태·경관보전지역 구분

구   분 설    명 비 고

1등급 권역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 경관이 수려, 주요식생 대표지역

2등급 권역
� 1등급 보호를 위한 외부 지역

� 장차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풍력가능

3등급 권역
� 1, 2등급 외 지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대상지역
풍력가능

별도관리지역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 백두대간 특별보호지역 등

표 4 생태자연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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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태자연도(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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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육상풍력 인허가 문제점

1.육상풍력 인허가 계류현황 및 정부 규제개선 경위

육상풍력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자,정부는 2011년 3월 육상풍력

인허가 개선을 위한 FastTrack협의회를 개최하였다.그리고 1년이 지난 2012

년 4월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26건의 육상풍력 인허가 개선을 목

적으로 부처별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상황을 보고하였다.

환경부는 인허가 규제개선 방안을 목적으로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

드라인(안)”을 제정하기로 했으나 2012년 7월 제시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안)은

오히려 풍력건설 불가 지역이 확대되는 것이다[9].2011년과 2012년의 정부의 규

제개선 경위를 표 5에 정리하였다.

구 분 진행사항 

`11년 3월  * 육상풍력 인·허가 Fast Track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12년 4월 

 *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녹색성장위원회) 

  - 26건의 육상풍력 인·허가 개선을 목적으로 부처별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상황 보고 

  - 환경부,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12년 7월 

 *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제정 추진(환경부) 

  - 목적 : 육상풍력 입지선정시 환경적 고려사항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 당초 부처합의 내용은 육상풍력 입지규제(26건) 중 1등급지를 

       일부 포함한 11건의 전향적 해결을 위한 “1등급지 내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한 경우” 제시임 

  -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제정 추진 (가이드라인에 의거 생태·자연도 1등급지 확대시 국내 육상

    풍력 건설 불가) 

표 5 ‘11년∼’12년 정부 규제개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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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태1등급지 포함지역,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에서

100∼600ｍ 이내 지역,정온시설에서 1.3㎞ 이내 지역은 풍력건설 협의가 곤란

해진다.가이드라인(안)을 53개 단지에 적용시킨 결과는 표 6과 같다.

풍 력 발 전  예 정 지 내   용
용 량

(M W )

강 릉 안 인 풍 력 (강 원 도  강 릉 시  강 동 면 ) 등  

35 개  단 지
 *  생 태 자 연 도  1 등 급 지  포 함 1,333 .4

화 순 풍 력 (전 남  화 순 군  동 면 ) 등  

13 개  단 지

 * 백 두 대 간 , 정 맥 , 기 맥 , 지 맥  등

  산 줄 기 에 서  10 0 ∼ 60 0 M 이 내  지 역  
3 54 .7 5

정 선 풍 력 (강 원 도  정 선 군  임 계 면 ) 등  

5개  단 지

 * 정 주 ·정 온 시 설 이  풍 력 단 지 에 서

   1 3 00 M  이 내  위 치  
145.5

표 6 2012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53개 단지 적용결과

풍력업계와 산업부의 반발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못했고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시급성이 인정되고 현장실사 확인이 가능한 14개소에 대

해서 우선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3년 7월,산림청과 환경부의 의견과 실사결과를 토대로 의령풍력,양산원동

풍력,태백Ⅱ풍력,화순풍력 4개 단지는 우선 사업 진행 가능 풍력단지로 최종

합의되었다[10].그러나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림청에서는 사

업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였고 4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인허가가 보류되었다

환경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안)을 철회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을

제시하였는데 기존보다 완화된 지침이 아닌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제시하였다.현재까지 한국풍력산업협회,산업부는 기획재정부의 중재로 환경부

및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표 7에 2013년 정부의 규제개선 경위

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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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진행사항 

‘13년 1월 
 * 산업통상자원부로 우선협상대상단지 14개소 검토결과 회신(산림청) 

  - 불가 6개소, 세부검토필요 4개소, 세부검토 4개소 

`13년 5월 

 * 2013년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 국내 기업의 육상풍력 사업 추진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기존 녹색성장

    위원회 역할을 기획재정부가 총괄 지시 

  - 기재부가 환경부와 산업부의 입장을 조율 

 * 산업통상자원부로 우선협상대상단지 14개소 검토의견 회신(환경부) 

  - 세부내용검토 8개소(사업내용 보완 2개소, 자료불충분 6개소) 

    추진불가 6개소 

`13년 6월 

 * 기획재정부 국장 주재 육상풍력 인허가 14개소 관련 회의 

  - 환경부, 산림청 입장 : 육상풍력 입지에 대한 평가의견 중 불가판정 받은

    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건설이 불가 

  - 두 기관의 공동 불가지역 외에 이견이 갈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합의 

  - 산림청은 건설예정단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 자료를 검증기관(한국선급)에 

    의뢰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14개소) 

`13년 7월 

 * 기획재정부 국장 주재 육상풍력 인허가 6개소 관련 2차 회의 

  - 6개 단지 중 의령풍력 18.75MW, 양산원동풍력 18MW, 태백II풍력

    20MW, 화순풍력 20MW 사업진행 가능 합의 

 * 2013년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 6개 단지 중 의령풍력, 양산원동풍력 , 태백II풍력, 화순풍력 사업진행 

    가능 최종 합의 

  - 각 발전사에서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산림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 가능 

표 7 2013년 정부 규제개선 경위

국내 육상풍력 인허가를 개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난 3년간의 정부 협의

는 부처간 입장차로 인해 또다른 규제의 움직임만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다음

장에서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환경부의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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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림청 인허가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상풍력 건설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현재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산지관리법에 의거한 산림청의 산지사용허가와 환경부가 제정중인 육

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이다.먼저 현재 산림청의 인허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산지사용허가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사업부지 3만 제곱미

터 미만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 개발행위허가로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

과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허가로 추진이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도시관리계획 인허가로 진행해야 할 경우,전략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로 인해 인허가가 복잡해진다.

산지관리법에서는 3만 제곱미터이 넘을 경우 무조건 도시관리계획을 적용받도

록 하고 있다.이러한 산지관리법으로 인해 풍력 사업자가 인허가를 추진할 때,

산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행위 인허가로 산림청 협의가 곤

란해진다.

구    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면적 기준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허가 

추진여부
가 능 불가능

표 8 산지사용 면적에 대한 법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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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로부지
발전기 

설치부지
합  계 비  고진입도로

 (4 km 기준)

풍력발전기

연결도로

20 

MW

4,000 m×13 m

=52,000  ㎡

=5.2만 ㎡

(500 m×9 EA)×9m

= 40,500 ㎡ 

= 4.0만 ㎡

※ 도로연장 : 4.5 km

50 m×50 m

×10기×1.3

(사면고려) 

= 32,500 ㎡ 

= 3.2만 ㎡

면적 : 12.4만 ㎡

연장 : 8.5 km

 
※ 산출기준

1. 도로폭(사면포함)

□ 진입도로 : 13 m

-사면(좌)+본도로+사면(우)

→ 4 m+5 m+4 m = 13 m 

□ 연결도로 : 9 m

-사면(좌)+본도로+사면(우)

→ 2 m+5 m+2 m 

2. 본부지   

  - 사면 30% 고려

30 

MW

4,000 m×13 m

=52,000 ㎡

=5.2만 ㎡

(500 m×14 EA)×9 m

= 63,000 ㎡

= 6.3만 ㎡

※ 도로연장 : 7 km

50 m×50 m

×15기×1.3

(사면고려) 

= 48,750 ㎡ 

= 4.8만 ㎡

면적 : 16.3만 ㎡

연장 : 11 km

40 

MW

4,000 m×13 m

=52,000 ㎡

=5.2만 ㎡

(500 m×19E A)×9 m

= 85,500 ㎡

= 8.5만 ㎡

※ 도로연장 : 9.5 km

50 m×50 m

×20기×1.3

(사면고려) 

= 65,000 ㎡ 

= 6.5만 ㎡

면적 : 20.2만 ㎡

연장 : 13.5 km

표 9 풍력발전단지 부지면적 검토

(1)풍력 사업부지 면적분석

발전기 도로부지를 포함했을 경우,풍력개발에 필요한 면적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기본 가정은 귀네미마을 태백풍력 실시 설계를 기준으로 풍력발전기 2MW,진

입도로 4km,폭 5m 도로 및 사면 좌우 4m로 하였고 본부지의 경우 50×50

면적에 사면 30%로 가정하였고 발전기간 이격거리는 500m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20MW 단지의 경우에는 12만 제곱미터,40MW 단지는 20만 제곱미

터의 부지면적이 필요하다.즉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부지는 3만 제곱미터을

초과하기 때문에,사업부지가 모두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인허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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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풍력단지 진입도로 인허가

더 큰 문제는 최근 산림청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점이다.기존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

의 진입도로에 대해서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통해 건설기간동안 허가를 내주고

복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풍력발전단지의 운영기간은 20년이며 풍력단지 진입로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건설기간이 끝난 후 복구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진입로에 대해 영구도로(법정도로화)로 개설할 것을 요청하

고 있으나 법정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인허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진입도로를 영구도로로 개설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되고 부지확보도 곤

란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구    분 개발행위허가 영구도로(도시관리계획)

인허가기간 6개월 내외 20개월 이상

부지확보 진입로·발전부지 임대 가능 진입로·발전부지 매수 필수

환경훼손 건설·운영을 위한 최소규모 도로법 준수를 위해 도로길이·폭 증가

사업비용 - 토지매수·도로개설 비용 추가

표 10 개발행위 인허가 및 영구도로 인허가 비교

(3)임시진입로에 대한 기준

산림청의 임시진입로에 대한 기준은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 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 기준”에 따라 건설기간의 자재운반시에만 임도로 개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준을 풍력에 적용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표 11에 정리하였다.이러한 임

시진입로 기준에 따라,풍력단지 건설 완료 후 운영기간(20년)동안 진입로를 이

용할 계획이면 영구도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1].



- 15 -

고시 내용 풍력단지 적용시 문제점

1. 임도의 시설기준 만족 및 임도 용도로 

활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 

중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기준,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나. 진입로를 설치한 후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전기는 능선을 따라 설치하므로 능선

의 경사가 심한 경우는 임도기준에서 제

시하는 경사도를 만족시킬 수 없음. 

* 임도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을 적용 

할 경우 진입도로 연장 증가 및 사면절취

로 인하여 훼손면적 과다 발생 우려됨.

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

설을 설치하려는 지역과 산자락하단부

까지의 산지사면 평균경사가 15°이하인 

경우

* 산지 평균경사 15 이하인 경우는 일반 

야산이나 구릉지로서 본 기준 적용시 발

전기 설치가 불가능함.

* 대다수 산지 평균경사 15° 초과

3. 진입로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 풍력단지건설시 100미터 이하 진입도로  

  건설 불가능

4. 진입로 설치로 훼손되는 산지 면적 

6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풍력단지건설시 진입도로 건설 불가능 

5.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재로·작업로 등

을 보수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운재로·작업로 없음

표 11 송전시설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 ㆍ시공기준

(산림청고시 제 2010-108호)및 풍력단지 적용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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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호, 2013.10.31., 일부개정]

구분
산지일시

사용면적

산지일시

사용기간

1.「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

는 경우
산지일시 사용면적과 관계없음 10년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영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1.10.24, 

2013.3.23>

[별표 1의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제15조의 4 제1항 관련)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

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표 12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산지사용허가 기간

현행 산지관리법을 살펴보면 풍력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하

며 임시진입로의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이 된다.

현재 산림청에서 산지일시 사용 자체를 불허하고 있지만 만약 허가해 준다고

하더라도,문제는 현행법상으로 면적에 따라 허가기간이 정해져있고 필요시 1회

연장만을 허가해 준다는 점이다.즉 풍력발전단지의 도로는 풍력발전에 필요한

20년을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4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지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육상풍

력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분석결과,산지관리법의 개정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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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

환경부 “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은 산지에 풍력발전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 선정시,환경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처음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안)은 생태1등급지 풍력설치 완화 등 규제 개선을 기대했던

풍력업계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이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수정

(안)이 제시되었으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환경부는 2014년 2월,기존의 “입

지선정 가이드라인(안)”을 철회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을 제시하였

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의 주요내용 중 풍력발전에 적용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항목을 분석하였다.

1)지형변화지수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의 중점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으로 인

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형변화지수를 도입하였고 그 내용은 표 13과

같다.

당초 제시된 지형변화지수는 점적 또는 면적사업 0.5,선형사업 1.5의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현재 제시된 지형변화지수는 그 값을 3.0으로 완화시켰다.

사업 유형 지형변화지수(㎥/㎡) 비    고

점적 또는 면적 사업 3.01) 발전시설, 송․배전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능선부 선형 사업 3.02) 단지 내 도로

비탈면 선형 사업 3.02) 진입로

표 13 지형변화지수

1)해당 시설 사업면적 대비 토공량 =(절토량+성토량)/(각 시설의 공사면적(㎡))
2)도로면적 대비 토공량 =(절토량+성토량)/(도로연장(m)×폭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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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지형변화지수 개념

그러나 준공된 풍력단지인 태백풍력과 창죽풍력 그리고 사업 예정 풍력단지의

기초설계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대부분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점적 또는 면적사업의 경우 3.0∼4.5의 지형변화지수를 가지

며 선형사업의 경우는 창죽풍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8.0이상의 값을 나타낸다.

현재 환경부의 지침(안)으로는 대다수의 풍력단지의 건설이 곤란해진다.분석결

과는 표 14와 같다.

구분 지침(안) 태백 창죽 양산 의령 안인 비고

최종완공년도(년) 　 2012 2012 준비중 준비중 준비중 　

용량(MW) 　 18.00 16.00 18.00 18.75 60.00 　

점적

또는

면적

사업

절토량(㎥) 　 28,058 48,605 16,554 73,254 322,590 　

성토량(㎥) 　 15,476 31,615 7,144 12,726 83,880 　

터파기량(㎥) 　 9,495 7,547 28,800 22,000 - 　

사업면적(㎡) 　 17,971 22,658 15,084 24,375 91,432 　

지형변화지수 3.00 2.95 3.87 3.48 4.43 4.45 3.84 

선형

(도로)

사업

절토량(㎥) 　 57,727 12,019 134,552 136,456 148,630 　

성토량(㎥) 　 10,533 14,243 23,532 9,355 270,520 　

사업면적(㎡)

(사면제외-도로폭5m)
　 8,000 8,090 17,596 18,220 66,445 　

사업면적(㎡)

(사면포함)
　 22,836 10,444 76,012 58,831 198,403 　

지형변화지수

(사면제외-도로폭5m)
3.00 8.53 3.25 8.98 8.00 6.31 7.01 

표 14 지형변화지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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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점평가항목 적용대상지역

지침(안)에 따르면 법정보호지역과 인접지역,환경재해 우려지역 및 정온시설

주변지역 등을 ‘중점평가항목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내용은 표 15와

같다.

중점평가항목 적용대상지역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인 지역

 ②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및 습지주변 관리지역으로부터 

    1㎞ 이내인 지역

 ③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단, 최소한의 범위로 함) 

    - 정밀검토 결과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지역

 ④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단, 공원마을지구는 제외하며, 지질공원은 지질명소만 적용), 

 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km 이내인 

    집수구역

 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⑦ 급경사(경사도 20˚ 이상이 전체의 40%를 초과)지역

    (단,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에 한정)

 ⑧ 주택, 사찰 등의 정온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

 ※ 중점평가항목 적용대상지역이 아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원형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5 중점평가항목 적용대상지역 지침 개선방안

이중 ①,② 항목은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메뉴얼(2010.12,환경부)규정보다

강화되었고 ③ 항목은 생태1등급지 전반에 대해 풍력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⑦ 항목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시 경사도 25̊ 이상이 전체

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로 판단된

다.

⑧ 항목은 정온시설 주변지역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발전사업자가 해결할 것으

로 판단되며 소음․진동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규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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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단지 길이제한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의 주요내용 중 풍력 사업단지의 길이 5km 제

한,인근 풍력단지와 10km 이격거리 확보가 있다.

우리나라의 풍력단지 특성상 풍황이 우수한 산 능선부를 따라 일직선으로 구성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풍력 사업단지 길이를 5km로 제한하게 되면 2MW 풍

력발전기,발전기간 이격거리 500m를 기준으로 20MW 단지를 건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발전단지 건설이 곤란하게 된다.발전기간 이격거리는 최소

이격거리인 회전자 3배(약 300m)와 여러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500m를 가정하

였다.

또한 국내 지형 특성상 풍황이 좋은 지역에는 발전단지가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10km 이격거리를 감안하게 되면 풍력 가능면적에 비해 풍력단지는

4%에 불과해진다.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단순히 면적만을 고려했을 때,500

MW의 풍력 건설이 가능한 지역에 20MW만이 건설 될 수 있다.

그림 7  풍력단지 길이제한시 설치가능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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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1965호,2013.07.30.,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하 “신·재생너지”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12.12., 타법개정]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태양에너지 설비 2.바이오에너지 설비 3.풍력 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수력 설비 5.연료전지 설비 6.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 가스화 에너지 설비

7.해양에너지 설비  8.폐기물에너지 설비  9.지열에너지 설비 10.수소에너지 설비

개선방안

 ※ 별표 : 풍력의 경우 그 부대설비는 “전기실,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로, 작업장, 송전선로 등”

표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선방안

Ⅳ.육상풍력 인허가 개선방안

1.관련 법령 개정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림청과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입도로에 대한 인허가 규

정이다.현재 법률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주에 ‘풍력설비 및 그 부

대시설’로만 되어 있어 진입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산림청 인허가에 애

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을 “별표”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풍력의 경우 그 부대설비

에는 “전기실,유지보수를 위한 진입로,작업장,송전선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산지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4에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 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12].개선방안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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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09호, 2013.12.17., 일부개정]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

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22, 2013.3.23>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

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

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선방안

 10년 기간을 삭제 또는 20년으로 시행령 개정 필요

표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선방안 

2)산지관리법

신규 풍력단지 진입로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로 인허가 추진시 문제점은 산지사

용허가와 국유림 대부를 불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법정도로 추진시에

만 허용한다는데 있다.또한 산지관리법의 일시사용 허가면적이 타법과 상이하다

는데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인허가기간 추가소요,부지매입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해 대

부분의 풍력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풍력단지 진입로를 풍력발전소 운용기간(20

년)동안 존치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로 산지사용허가와 국유림 대부

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의 사용기간과 허가면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산지사용기간 개정

풍력발전기 수명은 20년인데 산지 일시사용기간은 10년 범위내에서 허가되어,당

초 설치가 불가능한 조항이므로 이 조항을 삭제 또는 20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3].이에 대한 내용은 표 17,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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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호, 2013.10.31., 일부개정]

구분 산지일시 사용면적 산지일시 사용기간

1.「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 사용면적과 관계없음 10년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영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1.10.24, 

2013.3.23>

[별표 1의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제15조의 4 제1항 관련)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

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선방안

구분 산지일시 사용면적 산지일시 사용기간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 촉진

법」에 따른 풍력설비 및 유

지보수를 위한 진입로 등 부

대설비

산지일시 사용면적과 관계없음 20년 이내

2.「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 사용면적과 관계없음 10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별표 1의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 4 제1항 관련)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표 1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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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지사용 허가면적 개정

다음으로 검토한 사항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는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를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으며,도시관리계

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풍력단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

문에 산지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

다는 뜻이 된다.

개발행위 인허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적 규정 완화가 필요하며,일반적

인 풍력단지에 비해 대용량인 40MW 규모의 단지면적 20만 제곱미터를 고려하

여,그 이상은 도시계획시설 인허가로 진행하고 미만은 개발행위허가로 진행하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대한 내용은 표 19와 같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09호, 2013.12.17., 일부개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신설 2010.12.7>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개선방안

예외규정 추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단,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표 19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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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선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이 당초(안)으로 발표될 경우,대부분의 풍

력단지의 환경 협의가 곤란하고 대형 풍력단지 개발은 불가능하게 된다.풍력사

업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 지침이 아닌 현행 환경법 규제보다 더 강화된 규제

형태의 지침은 대폭 개선되야 할 것이다.

풍력은 입지선정 제약 등 특수성을 지닌 사업이기 때문에,해당 지역의 입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1)지형변화지수

지형에 대한 지형변화지수는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단지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이므로 삭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며 표 14에 분석된 기준으

로 표 20에 제시하였다.

 

환경부 지침(안) 개선방안

○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형변화 지수를 적용

하여 검토함

사업유형
지형변화지수(㎥/제곱

미터)

점적 또는 면적사업 3.0

능선부 선형사업 3.0

비탈면 선형사업 3.0

○ 삭제 또는 아래와 같이 변경

  

  

사업유형
지형변화지수(㎥/제곱

미터)

점적 또는 면적사업 5.0

능선부 선형사업 9.0

비탈면 선형사업 9.0

표 20 지형변화지수 개선방안



- 26 -

2)중점평가항목 적용대상지역

중점평가항목 대상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은 표 21에 분석하였다.

환경부 지침(안) 개선방안 개선사유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부터 

1 ㎞ 이내인 지역

 ②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

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

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부터 1 ㎞ 이내인 지역

 ③ ｢자연환경보전법｣에 따

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단, 

최소한의 범위로 함) - 정밀

검토 결과 현지 식생 등이 1

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

저한 차이가 있는 지역

 ⑦ 급경사(경사도 20˚ 이상

이 전체의 40 %를 초과)지역

(단,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에 한정)

 ⑧ 주택, 사찰 등의 정온시

설로부터 1 ㎞ 이내인 지역

 중점평가항목 적용대상지역

이 아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척

하거나 원형을 보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부터 

500 m 이내인 지역

 ②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

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

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부터 500 m 이내인 지역

 ③ ｢자연환경보전법｣에 따

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⑦ 급경사(경사도 25˚ 이상

이 전체의 40 %를 초과)지역

(단,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에 한정)

 ⑧ 삭제 또는 500 m 이내

인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풍

력사업의 온실가스 저감 효

과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감안

하여 풍력단지 발전량 등을 

고려,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협의함

➡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업

무메뉴얼(2010.12, 환경부) 

규정으로 수정

➡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업

무메뉴얼(2010.12, 환경부) 

규정으로 수정

➡ 생태1등급지 전반에 대

해 풍력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필요

➡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시 경사도 

25˚ 이상이 전체 40 %를 초

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존

재

➡ 정온시설 주변지역은 민

원해소 차원에서 발전사업자

가 해결

 ※ 소음․진동 관련해서는 환

경부에서 별도 규제중

➡ 생태1등급지 전반에 대

해 풍력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필요

표 21 중점평가항목 적용대상지역 지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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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단지 길이제한

사업단지의 5km 길이 제한과 인근 풍력발전단지와의 10km 이격 지침은 분석

결과 삭제되어야 한다.

국내 지형 특성상 능선부를 따라 일직선으로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주

바람 방향 배치시 2MW 풍력발전기는 평균 500m 간격으로 배치되고 입지여건

상 간격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풍력 사업단지 길이를 5km로 제한하게 되면

20MW 단지를 건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발전단지 건설이 곤란하게

된다.해외의 사례에도 본 항과 관련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풍황이 좋은 지역에 발전단지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지간 이격거

리 조항은 새로운 인허가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앞서 면적에 따른 풍력

가능 용량을 분석한 결과,풍력 가능면적에 비해 풍력단지는 4%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지침(안) 개선방안

○ 풍력 사업단지의 길이 5 km 제한

○ 인근 풍력단지와 10 km 이격거리 확보

○ 지침 삭제

  

표 22 사업단지 길이제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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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풍력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개발행위허가로 풍력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되고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도시관리계획 인허가는 부지임

대가 아닌 매수가 필수적이며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또한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

부의 지침은 현실을 고려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본 논문에서는 산림청 인허가

의 문제점과 환경부에서 제정중인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에 대하여 분

석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육상풍력 인허가 문제점

1)산림청 인허가

산지에서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이 넘을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개발행

위 인허가로 산림청 협의가 곤란해진다.3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도 풍력발전

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산림청은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도시관리계획 인허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면적에 따라 허가기간이 정해져있고 필요시 1회 연장만을 허

가해 준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2)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

환경부에서 제정중인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안)”은 지형변화지수 도

입,풍력단지 길이제한,단지간 이격거리 규정,과도한 환경영향조사 지침 등 풍

력 건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육상풍력 인허가 개선방안

1)관련법령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진입로에 대한 규정

을 명확히 하며,목적사업의 필요한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풍력에 대한 산지관리법의 산지 일시사용기간을 20년으로 수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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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개발행위허가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기존 3만 제곱미터

에서 20만 제곱미터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 개선

지형에 대한 지형변화지수는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단지와는 현실적으

로 맞지 않는 기준이므로 삭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

중점평가항목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타규정에 이미 선정된 기준과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단지의 길이 제한과 인근 풍력발전단지와의 이격 지침은 국내 지형 특

성상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적인 상징성과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풍력발전의 입지

는 제한적이며 각종 인허가의 제약으로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은 뒤처지고

있다.정부의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는 3년째 계속 되고 있으나 관계부처의 입장

차이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순기능

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육상풍력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

면서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인허가 방향

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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